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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년 경 췌장암 선고를 받은 A씨가 투병생활을 시작한 뒤 그

의 곁을 지킨 건 자녀가 아닌 조카였다. A씨는 점점 친자식들과 

교류가 뜸해지는 대신 조카와 각별한 관계로 지냈다. 병세가 악

화되자, 2012년 4월 경 A씨는 조카를 양자로 삼았고, 6개월 뒤 

세상을 떠났다. 죽기 석 달 전에는 “내 장례를 조카가 집전해 주

고, 유산 중 현금 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조카에게 상속해 준

다”는 유언장도 남겼다. 장례를 치른 후, 2013년 초 조카 B씨는 

자녀들을 상대로 “내가 A씨를 홀로 부양하고 간호하고 임종도 

지키는 등 특별히 모셨으므로,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100%

로 해 달라”며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다.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

(부장판사 배인구)는 “홀로 귀국한 A씨를 20여 년간 자주 찾아가

고, 병원에 모시고 가는 등 뒷바라지한 사실이 인정된다”며 B씨

의 기여분을 25%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. 

효도를 유도하기 위해 작성하는 효도계약서

다음으로 부모가 관심을 가질 만한 제도인 ‘부담부 증여’를 살펴

보자. 몇 년 전 퇴직한 A씨는 아들의 결혼을 대비하여 장남에게 

수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해 주려고 한다. 그 돈은 A씨가 받은 

퇴직금 및 그 동안 모아온 재산의 대부분이라 망설여지긴 하지만 

재건축의 호재로 투자 가치가 높다는 설명에 솔깃한 심정이다. 다

만 A씨는 그의 전 재산으로 아파트를 사줄 경우, 아들의 마음이 

바뀌어 자신에게 효도를 소홀히 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. 

이럴 경우에는 자녀의 효도를 유도하기 위해 ‘효도계약

서’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. 효도계약서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

는 계약의 한 형태인 ‘부담부 증여’의 일종이다. 효도계약서의 

핵심은 증여를 하되 효도의무를 다할 것을 조건으로 거

는 것이다. A씨가 효도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할 것은 ① 효도

의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② 효도의무 불이행 시 아들은 A씨

에게 증여받은 아파트를 반환한다는 문구를 꼭 넣을 것 ③ 그 의

무의 내용이 증여하는 아파트의 가치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을 것 

등이다. A씨가 효도계약서 작성을 통해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한

다면 아들이 이를 어길 경우에는 증여한 아파트를 되찾아 올 수 

있다. 

① 기여분이란 ‘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한 자녀가 상속분 산정에서 이를 고

려하는 제도’이다. 소위  효도상속분’이라고도 한다.

② 기여분은 상속인만이 주장할 수 있다. 사실상 동거하던 사람이나 상속

포기자 등은 기여분을 받을 수 없다.

③ 자녀의 효도를 유도하기 위해 효도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다. 

④ 효도계약서는 자녀에게 증여를 해주되 효도를 하지 않을 경우 그 재산

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. 

summary

기여분은 상속인에게 인정되는데, 위 사례에서는 조카가 사망 6

개월 전 양자로 입양되었으므로 조카는 상속인 자격으로 기여분

을 청구할 수 있다. 

기여분이란 ‘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

상속분 산정에서 이를 고려하는 제도’이다. 소위 ‘효도상속

분’이라고도 한다. 기여분을 주장하는 자녀는 부모님 생전에 부모

님을 통상의 부양 정도 이상으로 극진히 부양했다는 사실 및 그 

부양기간이 장기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더 많은 상속재산을 받을 

수 있다. 특히 서울가정법원은 ‘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사이

에 실질적으로 공평하게 상속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, 

자녀의 부양이 다른 상속인과 비교했을 때 상속분을 조정

해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특별하게 느껴진다면 기여분을 

인정해야 한다’라고 판시한 바 있다. 

‘효도상속분’이라 불리는 기여분

고객 상담을 하다보면 효도를 강요하는 부모와 이에 반발하는 자

녀로 인해 가정불화가 생기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된다. 효도하는 

자녀에게 인센티브를 주고, 부모도 자녀의 효도를 담보할 수 있는 

법적 장치는 없을까?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민법은 ‘기여분’ 및 

‘부담부 증여’를 규정하고 있다. 우선 자녀 측에 유리한 제도

인 ‘기여분’을 살펴보자. 동아일보 2015년 12월 10일 기사 중 일

부를 발췌해 인용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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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효석

기여분과 효도계약서

효도(孝道)를 권하는 사회
최근 자녀의 효도를 유도하기 위해 ‘효도계약서’를 작성하거나 

효도한 자식들에게 소위 ‘효도상속분’을 주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. 

인륜의 덕목으로 여겨졌던 효(孝)를 이제 국가가 권하게 된 셈이다. 

이와 관련해 ‘기여분’과 부담부증여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.  


